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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임대차에 있어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의 하나가 상

가의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다.상가의 권리금은 그 지역의 여건이나 상가건물

내의 시설 등에 대하여 그 상가의 시설을 양수하는 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지

급하는 일종의 권리세이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가임

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을 최장 5년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만

존재할 뿐이다 이를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이라 한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동
안 임차인이 그 권리금을 포함한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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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권리금을 양성화하여 권리금을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동감을 보내면서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정부가 좀더 나은 정

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방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포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볍이 획기적

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권리금， 바닥권리금， 경제개혁 3개년 계획.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장보험

I . 툴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많은 상가는 자기의 영업점이 아니라 영업점의 임대차라는 제

도를 통하여 영업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어쩌면 적은 자본금으로 최적의

이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러한 상인들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제도를 마련하여 상인들을 보호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인들은 이전에 운영하던 상인들로부터 그들의 영업권이라

든가，단골고객，그리고 시설의 설비들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이라는금전을 지

급하기도 한다.하지만 이러한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많은

상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표출하기도 한다 1) 그리고 이러한 권리금

에 관한 분쟁은 임대인 및 임차인간，그리고 임차인과 전대인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박큰혜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상인들의 최대의 문제점으

로 제기되고 있는 입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가권리금제도를 제도적으로 보

장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이를 계기로 하여 정부에서는 이들의 보호에

1) 헤혈드 경제.2014.3.31 권리금 18억 폭탄…지하상가 불법 ‘재재재임대’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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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이하에서는 이러한 대책에 일응하여 상가권리

금의 개념을 살펴보고，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그 실정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금의 해결방안을 대안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1 • 권리금의 개념 및 입법례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건물 또는 토지의 임대

차계약이나 임차권의 양도 등에 따라서 임차인 또는 입차권의 양수인이 임대

인，전대인 또는 양도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증금과 차임 이외의 금전 또는 기

타 유가물을 말한다 213)
권리금은 주로 영업용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데 아직 그 개

염 자체도 명확하지 않으며，권리금의 액수를 산출하는 근거도 미약한데도 불

구하고 상당히 폭넓게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41 판례도 51 “권리
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의 물건이나 신용，거래처，영업방법 (know-how)
또는 점포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인센티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2) 정수경，“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성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1 부산대학
교 대학원， 2009，121면 최현태，“상가건물임대차상 권리금계약의 통제" ，한양법학J，제 23
권，한양법학회， 2012，297변

3) 전대차와 임차권양도와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0960 판결에서 “의류대리점 영업을 하던 점포 임차인(갑)이그 영업을
을에게 양도하면서 점포를 포함하여 양도하기로 맺은 계약이 영엽양도 계약에 따라서 이루
어졌고，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닌 매매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을
과 갑이 함께 임대인을 찾아가 영업양수인(을)과새로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영엽을 양도한 이후 위 의류판매점의 점포에 관하여 상가임차권의 권리관
계에서 상가임차인의 지위를 유치시켜주치 않는다면 은과 강과의 사이에서 위 점포를 양도
하기로 한 계약은 전대차계약이 아니라 상가건물엄차권의 양도계약이라고” 해석한다

4) 원상청 �권영모 1 “상가건물임차권의 보호문제" ，경영교육논총J，제44집，2006，239면
5)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
결 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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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일정기간 동안의 시설의 이용대가”라고하고 있다 즉 상가건물을 양

도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의미한다고 하여 권리금의 구

성요소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상가의 경우 권리금은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입차인이 임대인 또는 양도

인에게 지급하는 차임 이외의 금전이고，이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없고，

관행으로 수수되어지는 결과 많은 다퉁이 있다 권리금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권리금을 은혜적인 대가에 불과하다고 밝히는 것에서 보듯이，이는 장소적 이

익의 대가 또는 임차권 양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는 것이 대체적인 관점이다 6)
그러나 상가권리금은 상가건물 소유자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상가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권리이다.그리고 상가권리금의 유형도 장소적 이익이나

거래선 확보등의 이익 및 건물의 개축 및 내부시설의 비용에 관한 이익，그리

고 공적인 허가권의 확보 등에 대한 대가라고 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그리고 상가권리금은 건물소유자인 상가임대인이 임차인

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상가 임차인들 사이에서 장소적，

시설의 비용적，공공적인 허가권 등을 금전으로 평가하고 매매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71

2. 법적성질

권리금계약이란 상가건물임대차시 권리금을 수수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을 말한다 학설 �판례81는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계약을 상가건물임

6)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4.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등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서 양수인이과 양도인
간예 상가권려금치급에 관한 특별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카권리금의 반환청
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7) 우리나라의 권리금 수수현황에 대하여 이충훈 허영국，“상가임대차권리금 계약에 관한 현
황과 정책방향，국회입법조사처 (2009년도 국회입법사처 연구용역 과제보고서)"2009. 12
7‘8-10 면을 창조 바랍

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판
결.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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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계약과는 다른 계약으로 파악하고 있다 91 그러나 상가권리금계약은 상가

건물임대차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성립은

필요한 것이다 101 하지만 설사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상가임대차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111
상가권리금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상가권리금교부의 채권，

채무를 말생시키는 낙성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12)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

가건물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었으면 그 특약의 내용이 명시적

인지 또는 묵시적 인지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그 특약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에 상가권리금의 수수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

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유효하다

고 할 것이다 131

3. 권리금의 발생유형

상가권리금은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발생의 근거나 종류 등에 대

하여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 141 즉 그 유형으로는 경제적 성질

또는 본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권리금(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 영업권리

금，임차권보장 권리금，시설권리금， 허가권리금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ß2119 판결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영도시 권려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
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
다”고하고 있다

10) 최현태，위의논운. 299연
11) 조성민/‘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r판례월보" 365호，판혀1월보사.2001.2. 10면
12) 임융수 •권영수，“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r법학연구」 제 22집，한국법학회，

2006. 5. 196연은 요울계약으로 보고 있다，

13) 김영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r재판 Àr료，.32집，법원행정처. 1986. 11.
346연

14) 권리금 발생유형에 대하여 이충훈 •허명국，앞의 논문‘14-15 연을 참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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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점포가 위치한 장소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상업권내의 특수한 장

소적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써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권

리금인 ‘지역권리금’(이를일명 ‘바닥권리금’이라고도 한다)이 있다 15)J6) 이

상가권리금은 건물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이 상가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지역권

리금은 임대인인 건물소유자가 누리는 이익으로써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이

익은 아니다，다만 이를 ‘주관적인 투기부분’과 ‘객관적인 투자부분’으로 구분

한다면，임차인도 객관적인 투자부분만픔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영업장소의 임차권 양도시에 점포 내에 설치된 영업시설이나 영업비

품 등 유형물등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가 있는데，영업시설이나 비품등의 매매

대금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지불되는 시설권리금이 있다 시설권리금은 건물

임차인이 상가를 개업할 때 투자했던 시설비용을 의미하며，통상 내부인테리

어，간판，설비 등이 포함된다 lm8) 이는 흔히 임차물에 부착된 임차인의 부

속물을 소유권이전해주는 대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시설권리금’은주로 임차

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수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해당 시설에 대한 감가상

각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경우 권리금을 부정하는 하급심 판례 19)의 설시를 살펴보면 임차

15) 점포나 영업용 건물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즉 교통이 편리하거나 고객의 통행이

빈번하여 광고의 효과가 좋은 입지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16) 신도시나 신축 분양상가에서도 바닥권리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파이

넨셜뉴스. 2014. 3. 11，신축 상가에 앤 바닥권리금 9 임차인 분통)

17) 하급심 판례(청주지법 1993.9.17 선고 92가단 11084 판결)는 “갑을 병 3인이 공동출자하여

여관건물을 임차하고 전임차인에게 시설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을 주어 여관영업을 양수한

이래 공동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갑이 동업판계에서 탈퇴한 경우 갑이 을 병에 대하여 권리

금 중 자신의 몫의 반환을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18) 이에 관한 권리금의 내용은 이충훈 •허병국 앞의 논문. 16-17 면을 창조 바람

19) “시설권리금 중 특쩡한 영업을 위한 내부설비 및 영업집기 등 시설에 대한 대가로써 거래

되는 성격의 권리금이라 함은 상가임차인이 특정한 영업을 위해 직접 내부시설 및 집기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경제적이라고 여격 영업부문에서 일상적으로 수수된다 따라서 그 대상

이 되는 시설이 통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협게 훼손 또는 소모되는 동산이거나 특정한 영

엽에서만 필요로 하는 특수시설이 대부분인 점，그리고 상가임차인이 후에 임대인의 통의

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으로부터 원래의 상가권리금을 상회하는 대가를

직접 받는 점에 비추어 상가임차인이 상가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시설비명목의 상가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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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지급하는 시설권리금은 일종의 권리금이 아닌 물건의 매매에 대한 매매

계약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셋째，영업권리금은 점포가 갖고 있는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 등에 대

한 반급부인 ‘영업권리금’은수익성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지만，일반적으로 1
년간 해당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상 순이익을 말한다 .20)

이는 점포 기타 영업용 건물의 영업 또는 영업상 이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의 권리금으로써 임차권을 양도할 때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액수도 고액으로 무형의 경제적 가치의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다 임차인은 그 임대차기간이 확보되지 아니함으로써 누리지 못한 영업

이익 상당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하게 되는데，이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가권리금의 수수 후 일정기간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상가임차인으로부터 상

가건물의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상가건물의 보장기간 동안 이용이 유

효하게 이루어 졌다면 상가임대인은 그 상가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

한다 그러나 상가임차인은 당초의 상가임대차계약과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상가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에 따라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일정기간

의 이용권을 다른 사랍에게 양도함으로써 상가권리금 중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그 경우 상가임대인이 반환의무를 져야하는 상가권리금의 범

위는 지급된 상가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분리하여，

상가건물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상가권리금 중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후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2U고 하였다.

넷째，임차권보장을 위한 상가권리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상가임대차를 존

속시키기로 하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으로， 상가임차권

은 임대차기간동안 설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대가’를 일시에 보상하는 성질，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을 예정한 ‘설비매매’의성질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 1992. 4. 22 선고 91가단3362 판결

20) 배병일，“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민사법학，.제 26호，한국민사법학회. 2004. 150-151 연
2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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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대가로서 지급된다 22) 이는 임대차기간의 확보에 따른

예견된 영업이익의 발생에 대한 대가로 본다.

다섯째，영업허가권과 대리점계약자의 지위 등의 일정한 권리의 양도에 대

한 대가인 ‘허가권리금’이포함되어 지불된다 23) 허가권리금은 권리의 취득대

가인 경우도 있고 향유의 대가인 경우도 었다.241 판례는 “다방영업허가에 있

어서 허가는 행정처분이고，그 성질은 새로운 권리의 설정이 아니고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이므로 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금지의 해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받게 되고，다방영업허가는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허가를 받

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 점에 비추어 다방영업 허가는 거래의 대상으로써 재

산적 가치가 있음이 인정된다”는취지를 견지하고 있다 25) 통상 영업허가권

양도와 관련된 권리금은 그 허가가 특수성을 가지는 경우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그 매매대금이 정하여진다 반변에 특수성 없는 일반적 영업허가는 영업

허가에 들어가는 실비만을 책정하여 수수되는 형태를 취하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영업양도의 목적으로서의 영업권도 권리금과 유사한

데，영업권은 영업을 위하여 구성된 재산으로서 영업권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라는 점에서 상가권리금의 대가인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

어서 장소적 이익 및 고객의 확보，그리고 상점의 명성의 대가 등과 유사한

점이 많다 또한 영업권은 지역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상가권리금은 앞에서 구분

한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영업과 관련된 재

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영업권)26)와 관련해서 수수될 뿐만 아니라 부속물

22)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임차권보장을 위한 상가권리금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

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컬)
23) 이선영‘ 「신토지수용과 보상볍론，.도서출판 리북스， 2008，705면에서 영업은 일정한 장소에

서 인적 율적 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계속적 집단적 소득활동인 사

실적 개념인데， 영업권이란 허가영업 등과 같이 일반적 금지가 해제되거나 신고와 같은 의

무이행을 함으로써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영업상의 권리를 말하는 바 이에 대한 옛가가

지불되는 것이라고 한다

24) 예컨대 1 담배영업허가권과 유흥주점영업허가권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25)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도 1176 판결
26)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이란 상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결합시킨 재산의 전체라는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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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및 임차권의 양도，임차권설정，허가권의 대가 등 영업권보다 그 대가가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상가권리금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두가지 이상

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가권리금은 복합적 성격

을 지니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상가권리금의 산정방식으로는 1년 동안의 매

출이익을 고려하여. 1개월의 순이익에 12를 곱한 후，시설투자비 및 재고된 상

품의 비용，그리고 허가비 등을 더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71 상가권

리금이 과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가권리금의 액수는 지역 및

기타 상황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

은 이유가 그 중의 하나이다

판례는 28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

인에게 과다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회사에 대한 배입행위가 될 수 있

다”고 하고 있다 또한 하급심 판례 29)는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권리금의 액

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판례는 권리금의 액수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일반적인 상거래상의 관행이나 민법상의 신의칙을 그 기준

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상가권리금은 건물임대차보증금보다 그 액수를 상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권리금의 산정방식 및 산정

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그 기준의 미비는 많은 상가건

물의 상가권리금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적 의의의영업을의미하는데，이는영업을위하여조직화된 하나의재산으로서 이와관련
된 재산적 가치 있는사실관계，즉 영업권을포함한다 이철송，상법총칙상행위，，박영
사.2007，212면

27) 정우형，“도심상가의권리금에 관한 소고" ，월간국토，.통권 제190호，국토개발연구원，
1997. 8. 119연

28) 대법원2009. 12. 24 선고 2009다10898 판경
29) 대전지방법원2008. 4. 3 선고 2006고단2654. 2006초718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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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판례로서의 상가권리금의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11. 판례의 동향

우리나라는 상가권리금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이 상가건물임대차계약 당

사자의 계약자유에 맡기고 있고，권리금제도 또한 이미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권리금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권리금계약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이하에서는 권리금에 관한 판례들을 검

토함으로써 상가권리금의 산정 및 그 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한다.

1. 임대인과 임차인

1) 원칙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는 .30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의하여 상가입차인이 상

가건물의 임차보증금이나 차입 이외에 상가건물의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상가

권리금에 관하여는 상가권리금의 성격이나 권리금의 반환의무의 발생 등 효

력이 그 상가임대차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정하여 지고

있다-따라서 그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있었다면 그 약

정등에 따라 임대인은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만，그러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없었다면 권리금을 지급받았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또한 판례는 311 “상가건물임대인이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저렴하게 해 주는 대신에 임차인이 부속물에 대한 시설

비，필요비，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임차권양수인들도 시

30)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3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4998，92다25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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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이나 양수인 등은 매수청구

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 약정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이는 권리금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조

율하여 권리금 반환을 부정”하고 있다

2) 예 외

(l)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

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

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321 그 경우 “임대인

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

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

다 "33)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하급심 판례는 341 “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의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기

로 약속한 기한이 6개월 이내임에도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

이 임차기간을 갱신하여 계속하여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사정 및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지불 사실을 알고 있는 건물 소유주

가 그 건물이 곧 철거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

로써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퇴거하게 된 데 대하여，건물

주에게 그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또다른 하

32)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58593 판결
33) 대법원 201L1.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대법원 2008.4.10 선모 2007다76986，76993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다25013 판결:대법원 2000.9.22 선고2000다26326 판결
341 서울지법 1997. 6. 10 선고 967f합70734 판결 피고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서올고등법

원 97나32705)에서 조정이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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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심 판례 35)에 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할 경

우 임차인이 그 임차목적물에 투하한 수리비상당을 임대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정을 하였을 경우에 그 뒤 위 임대차계약관계가 임대인의 책임에 돌아가지

않는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그 목적물이 멸실펌으로써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에

게 그 화재발생원인 여하에 관계없는 절대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위 약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반환의무를 즙게 인정하고 있다.

(3) 특약이 있는 경우

상가임대인이 상가입대차계약시 계약의 종료시에 상가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다면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36)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

이 상가건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 권리금을 임차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

재에 관하여，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양도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

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

일 뿐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까지 입차인에게 권리금을 지

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371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

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

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피고에게 권

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단지 피고가 나중에 임차권

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원고가 용인하고， 나아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입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

하고 타에 처분하연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고의 권리

35) 서울고법 1977.7.21 선고 77나926 제7민사부판결
36)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28598 판결
371 대법원 2000.4.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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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

써 임대인의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권리금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급심 판결은38) “임대차계약서상“시설투자비를인정한다”라는특약은 임

대인이 계약종료시 시설비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아

니라，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것을 임대

인이 허용해 준다는 의미로 파악“하고있다.위의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아도

상가권리금의 반환특약이 계약서상 존재한다고 하여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의하여 임차인은 상가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특약의 작성시 특약의 내용，목

적，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그리고 특약이 작성된 경위와 동기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가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대인과 전차언

1) 원칙

하급심판례는391 임차인，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일단 지급한 권리금의 반

환청구를 부정하여 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대인과 전차인간 수수된 권리

금의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예외

판례는401 “기간의정함이 있는 전대차계약에 있어 권리금이 지급되고 그

38) 수원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97}단6483(본소)，997}단66454(반소)판결 확정

39) 서올지방법원 남부지원 1985. 4. 12 선고 84가합 1313 판결(예외적으로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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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

른 장소적 이익 등의 무형적 이익을 이용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

우에는，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전대인

은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

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판결하여 전대인에게 전대기간의 이

익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3.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1) 원칙

우리나라 판례는 411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뿐만 아니라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사이에도 일단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었다-즉，임차권

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의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권리금은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 목적이 된 목적부동산에 대해

서 임차권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포괄적 대가를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이다.따

라서 임차인들 사이에는 즉，임차인(讓週A)과 천차인(讓受A)사이에서는 엄

차권의 매매관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은 양수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

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 568조L 또한 양도목적물이 된

임차권의 지위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매도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민법 제580조L

2) 예외

40)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20400 판결
4l) 인천지방법원 1985. 11. 18 선고 85가소 5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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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 42) 에서는 권리금의 양도인의 영업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양

수인이 받은 권리금 중에서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한 경우가 있다.예컨

대 “슈퍼마켓을 양수하면서 종전의 영업경영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누적된 고

객확보 등에 대한 대가 및 장소적 이익이라는 무형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대

가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종전의 영업기반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양도인이 양수인의 영업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장소적이익에 대한 평가분(일

명 바닥권리금)이외의 고객확보에 대한 권리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 이 비율

에 관하여도 법원은 바닥권리금을 종 권리금의 30%로 인정하였고， 고객확보

에 대한 권리금을 40%로 인정하고 있다-

4. 임차인과 제 3자

하급심 판례는 43)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점포

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권리금은 그 점포의 사용 수익 자체의 대가와는 별도

로 그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금은 본래 임대인에게 지급되

어야 할 임대보증금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임대분양 대행자인 위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고하고 있다

1) 상가개설업자가 임차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에 대한 반환의무

판례는 441 “상가개발업자인 갑이 상가건물소유주인 을과 상가개설계약을 맺

42) 부산지방법원 1995. 1. 26 선고 94나16967 판결
43) 서울지법 1999. 2. 19 선고 98고합 951，1080.1122 판결
44)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 823，87다카 824 판결 한연，‘점포에 대하여 개발업자가 상

가개조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당

사자 사이의 상가개설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의 결과일 뿐이지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라

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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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있어 갑이 점포분양희망자들로부터 받을 임대보증금(순수한 임대보증금

과 권리금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한 채 을은 0.7평 점포를 기

준하여 금 25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모든 점포를 임대하여 줄 것과 상가개조

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개조로 인하여 증설되는 점포에 대한 임대분

양권을 갑에게 수여하기로 하였다연 갑은 을을 대리하여 점포분양희망자들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분양희망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와，상가개발업자의 지위에서 상가개발비용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상가권리금의 액수를 책정하고 분양희망자들과 절충하여 합의된 권리금을 수

수할 수 있는 양변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임대보증금수령의 효과는

당연히 건물의 소유주에게 미치지만，개발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

금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시에 소유주가 반환한다는 특별약관이 존재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소유주에게 그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소유주는 입차인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권리금을 반환할 의

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었다..

2) 임대분양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 이외의 시셜비 등

하급심 판례는 451 “분양대행업자가 상가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원고로부

터 받은 개발비도 임대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상가의 임대차는 상가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상가시설 부분을 제외하고 건물 부분만 임대한 것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둘째，상가시설은 분양대행업자가 임차인을 비롯한 상인들로부터

받은 개발비로 조성한 것이지만，그것이 설치된 건물 부분과 분리되어 독립된

권리의 객체로서 분양대행업자 또는 상인들의 소유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건

물의 소유권에 부합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개발비 중 일부는 상가의 홍보

비용 분양비용 분양수수료 등으로 쓰여졌지만， 그러한 비용도 상가의 임대를

위한 비용으로서 원래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그 상가에 입주하는 상

45)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12. 11 선고 967}합16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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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넷째，임대인은 상가시설의 조성과 분양에

관한 업무를 모두 분양대행업자에게 맡기고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

증금에 대해서만 책임지기로 하였지만，그것은 임대인과 분양대행업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산문제일 뿐이고，임차인을 비롯한 상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분양

대행업자는 임대인들의 분양업무에 관한 대리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결국 임

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상가를 조성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외에

상가개발비 상당의 권리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상가에 대한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고 엄차인이 상가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이상 임대인은 분양대행업자를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

은 개발비도 임대보증금과 함께 반환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등볍

원461과 대법원 47)은 본 사안에 대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틀이 임대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층금은 임대분양 대행업자에게 납부한 위

분양대금 중에서 해당액만큼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위 분양대금 중 보증금

을 제외한 시설비 등의 일체의 금원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

지 않고 관련 제반 시설물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변， 임대

인을 상대로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분양 대행업자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전액의 반환청구는 임대분양대행업자가 상가건물의 소유자를 대리하

여 수분양자들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임대알선

내지 중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분양대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개

발비의 반환청구부분에 관한 임차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IV. 권리금의 해결방안(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 상가건물의 권리금은 대체로 그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권리금의 거래 관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임대인 측이

46) 서울고등법원 1998. 6. 26 선고 98나3582 판결
47)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37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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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계약체결시에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상가권리금에 관한 약정

을 체결한 경우라면 상가임대차계약 종료시에 권리금의 반환문제는 어느 정

도 정리될 수 있지만，임대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권리금의 수수문제는 임대

인은 그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없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권리금의 수수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관행에 따라 자생적으로 발생하

고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엄차인들 간

의 계약과 임차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처

럼 관행적�음성적으로 수수되고 있는 상가권리금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은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즉 임차인

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그 제정 목적에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실제 영세상인이 관행적�음성

적으로 거래되는 권리금을 지급한 후 권리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

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그리하여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소상인들의 권리금을 양성화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연 다음과 같다 우선 보호방향으로는 입차인이 안정적인 영업

을 통해 권리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분쟁 피

해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그 주요 과제로는 φ 권리금의 정의 및 보호범위를 규정하여 분쟁 또는 피

해가 발생한 경우 선속한 분쟁해결 및 피해회복을 지원， (2) 권리금 내역 및

수수에 따르는 권리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 보급하여 관

련 분쟁발생을 예방，Q) 모든 입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여 임대인 변경으로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긍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

록 보호，@ 임대인의 개입에 의한 권리금 미회수 사례를 유형화하고 임차인

의 잔존 영업가치 회수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한다.

‘이하에서는 그 방법을 살펴보고 과연 적절한 방법인지， 아니면 그에 더불어

생가각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 282 -



상가권리금보호에 관한 연구

1. 표준계약서의 적용문제

정부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권리금의 내용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의 작

성을 권고하고 있다.법무부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입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이는 볍무부가 작성한 주택임대

차표준계약서를 보건대 능히 짐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당사자가 이들 이

행하는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민병두 의원은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볍 48) (이하‘민병두법안’이라 함)을 통하여 종전 임

차인과 신규임차인간에 상가건물의 점유이전 과정에서 권리금의 수수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며， 위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고，권리금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권리금

수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신규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여 강제하고 었다 .49)

이 안은 과세대상이 되는 우려로 인하여 기존임차인이 세부담을 이유로 계약

서 작성을 기피하여 권고사항인 계약서 작성을 이행하지 않는 기존임차인 대선

에 신규임차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법안 시행 후 최초매도 임차인의 과세부담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면 또는 면세혜택부여를 통해 권리금계약서의 작성양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권리금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임대인의 동의여부， 임대차계약의

지속여부에 대한 임대인의 의사，재건축이나 재개발 계획여부에 대한 정보제

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 계약체결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사항

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자의적 결정에 따른 계약상의 불공정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권리금

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이

물론 이 경우 권리금의 존재 및 규모를 모르던 임대인이 권리금규모 파악으

48) 의안번호 9139번，2014년 l월 23일 말의

49) 민병두 법안 제4조
50) 최현태，위의 논문，31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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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었다 이는 새로운 법제도에서 상가건물임

대료의 인상율을 제한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5년간의 계약갱신권 부여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권리금에 관한 약자인 임차인 측의 권리

보호는 측면에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동법 제9조)，511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 10조 제2항).그러나 상가임대

인에게도 특별한 사유 52)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

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통법제 10조 l항)이처럼 우리나라도 임대인에게

제한적으로 갱신거절권 53)을 인정하는 것은 임차인과의 형평성으로 고려한 측

면이 있다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5년간의 기간동안 임차인이 자기의 권리금 및 시

설비 등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현 실정에서는 5년간의 영업

51) 2014년 3월 31일 서기호 의원등이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서
기호 법안’이라침함)제9조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의 경우와 마한가지로 2
년으로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52) φ 상가임차인이 3개월의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한 경우.@ 상가잉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쩡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ID 상가임대인과 상가임차인간의 합의하여 상가임대인이
상가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상가임차인이 상가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
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뺑홉)한경우.CID 잉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
대차의 옥척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IJJ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
르는 경우 또는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그
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의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
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iID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1항)

53) 우리나라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계약갱신거절권은 계약갱신거철의 사유가 발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갱신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임대인은 다만 그 사유
를 들어 계약갱신요구즐 거절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임윤
수 •이창기 •민선찬，“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관계，법학연구，.

제48집，한국법학회.2012. 217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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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54) 물론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투자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 권리금의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현재의 기간보다 연장하여 기간이 짧

음으로 인하여 권리금 및 투자금회수 기회를 잃어버린 입차인에게 기회를 제

공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닮)

물론 임대차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장기간을 부여한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고，이러한 임대료인상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계약종료시에는 대안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일종의 차임통제가 필

요하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상문제로 연장계약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건물주의 일방적 임대료 상한인상율을 규정하

고，상항인상율도 부담스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분과 연동되

는 최저인상율 요구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하되 최저인상율 요구권은 그 사

용횟수를 제한하고 하는 것을 제안한다.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보증금감액청구권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상가임대차의 기간에 관하여 외국의 경우는 7년에서 14년까지 장기간의 임

대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는 곳도 있으며，우리나라도 프랑스의 경우처럽 임대

차기간을 최대 9년으로 상향하고，상가입차인의 과실이 아닌 상가임대인의 사

정에 의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요구권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에게 최소한의 퇴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상가임차인의 영업권

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56)

3. 보험상품개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전세

보증금)반환보증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상가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이 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제도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

54) 깅영두 �위계찬，상가점포의권리금에관한 연구，，법무부，2009，97-99연
55) 최현태，위의논문 314면
56) 최현태，위의논문，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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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거나 일

정한 사유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임차인에게는 거주예정지로의 이전

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제안은 이 보험제도를 보증금뿐만 아니라 권리금에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요컨대 권리금에 대해서도 권리금회수의 현실화의 측면에서 법 개

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이 방법도 권리금을 보

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71

권리금보장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의 경우는 예견하지 못한 사유로 인

하여 5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5년의 기간

이 경과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보험회사에 청구함

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대인은 자신

의 소유권을 별다른 분쟁 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개발시 보험금대비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증가 및 금액

보호 또는 기간보호에 따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아직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보험계약자‘ 보험료금액，

보험가입대상 통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실효성의 문제로 아

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보험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우선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이 가장 중

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그리고 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한 후에 누구로부터

그 보험금을 구상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권리금이라는 존재

가 입차인이 전차인에게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보험사가 구상하기 면한 임

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이는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는 보험제도를 시행할 때 보험가입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서기호 법안에 의하면 사행성영업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와 유흥

57) 권리금보장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권영수，“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에 관한 연구
권리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처1134잡 한국법학회， 2010. 30면 이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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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등은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8)

4.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정부의 안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예컨

대 조정위원회에 조정의 강제력을 부여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이다.만약 조정위원회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연 조정권의 실효성이

의문이 된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분쟁조정위원회

의 기능이 단순한 조정이지，강제력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

한 대책으로는 조정위원회에 일정한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는 일정한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양자를 위하는 하나의 방

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5. 임대인 변정시 대항력부여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

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임

대인에 대하여도 영업기간 및 계약갱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

을 것이다 591

V. 마무리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상가권리금의 반환문제는 약자인 상가임차인에게

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의 난점을 들어 회피하는 자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볍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58) 서기호 법안 제9조의 2
59) 대법원 2013.12.12 ，선고.2013다211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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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 따라서 상가권리금의 해결에 관한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며，그러한 입법을 하는 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볍의 입법취지에도 충

실한 태도라 할 것이다 60)
권리금의 수수는 당사자들의 관행과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고，또한 임차인

과 임대인과의 거래가 아닌 임차인과 다른 임차인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도 이러한 경우에 권리금의 반환에 관

하여는 임대인에게는 이의 반환의무를 지운 것을 찾아보기 어렵고，일정한 경

우에만 한해서 권리금을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임대인과 입차인과의

거래에서 임차권을 보호하는 조건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에서 계약이 해

지되는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상업인을 보호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권리금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

었다.이러한 노력은 가히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

만 위에서도 알아본 바와 같이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권리금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의 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권리금의 정확한 개념과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그

리고 권리금의 범위를 한정지워주변 앞으로 상거래관계에서 필요하지 않은

권리금은 사라질 것이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볍으로 제시한 것 중의 하나가 표준계약서의 작

성을 권장하는 것인데，개인적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내용처럽 임차인

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강제화하면 임차인을 보호

하고 권리금의 소재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의 근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가 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물론 보험계약에 있어서 누구

를 보험계약자로 하느냐 하는 문제와 위에 제기한 문제만 해결한다면 이는

재산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었는 임차인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

60) 임윤수 •권영수，“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제22집，한국법학회，
2006.5. 207연 원상철，위의 논문，321-322 연

- 288 -



상가권리금보호메 관한 연구

되어질 것이다.

세 번째，권리금의 노출로 인하여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일

이 없도록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은 자신의 수익을 창

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상가임대차보호볍의 목적은 임대인을 보

호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일정한 부분의

제한을 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제시하고， 만약 임대인이 임대료를 동결 또는 하향조정시는 세제혜택을 부여

하는 방법도 있다

이상으로 상가임대차의 권리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상가권리금은 필요악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리금이 필요한 비용이 되어야지 악의 비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권리금의 양성화에는 반드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법적인 조치를 위하여 특별법을 신설할 필요는 없고

현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보다 성숙한 약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거둡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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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otection for Commercial Key-money

Yoo，Yong-Soon
Doctor of Law(course).

Adjunet Professor of Seoil 이Jiversity Real Estate

Shopping Center leasing of difficulty many traders in one of the town’s
Key-money. The conditions of the region or the Key-money shops in
buildings facilities against the shopping center’s facilities and positive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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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some sort of rights against the grantor. However. such a right of lease
Protection Aet does not have any content. Con잉S않 of Key-money merchants
customs rights also are reluetant to disclose the faet
Even in the current downtown building lease Proteetion Aet this is

longest in the renter admitted to a five-year ∞ntraet renewal rights recognized.
But five years of tenants that right to recover funds. including the Key-
money is very difficult.
The Pak Government these rights to proteet the key-money. turned

beni밍lant. different poli이es. 1 also agree that these efforts of the Government
as poor as a way to proteet a tenant. and the Government would like to
come up with better policies in a way that the Government proposed
policies one by one
The Government proposed the policy. incl뼈ng amendments to ;he

commercial leasing of the building Aet. hope this drastically.

Keywords key money. the bottom key money. three-year plan of economic
reform.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etion Aet. key money
guarante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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